
동 사

[양식 10 ]

    신  고   
(           월     )

※ 뒷   고 재 시 , 택  

당 에 “○”  시 여 주시  랍니다.

  남     편( ) 아     내(처)

①

당
사

⌢
신
고

⌣

  *( )         / ( )

  또는 
  *( )           / ( )

  또는 
 ( )         / ( ) ( )           / ( )

본( ) 본( )

생연월
*주민등 - -

*등 지

*주

②

⌢
양

⌣

 

주민등 - -

등 지

 
주민등 - -

등 지

③ 식에  립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

*④ ∙본   ∙본   ∙본  는  습니 ? ⎕아니 ⎕
⑤근  여 당사 들  8 내  사 에 당 니 ?    ⎕아니 ⎕

⑥ 타사

  ⑦                또는 주민등 -
주 

               또는 주민등 -

주 
  ⑧

동
남
편

  또는 후

견

  또는 

  또는 주민등

아
내

  또는   또는 

  또는 주민등

⑨ 주민등 -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하여 허위의 신고서 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  하여 가족 계등록 에 실제  다  사실

을 기록하게 하는 경 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, *표시 자료는 인 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 수집

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 니다.

※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 동향조사  위한 것으로,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

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 므로 사실 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⑩실 결 생 시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동거

⑪  남편

 민 ( 생 시 취득) 

 민 [귀 (수 포 )․ 지 취득,  :     ]

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처

 민 ( 생 시 취득) 

 민 [귀 (수 포 )․ 지 취득,  :     ]

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⑫ 남편    사별 후 재    후 재 처    사별 후 재    후 재

⑬직
  남편                 월     처                  월     

⑭     
 업

남편
 무   등   

 고등  ( ) 원 상
처
 무   등   

 고등  ( ) 원 상 

⑮직    업 남편

 리      문가  사  

 사무 사  비스 사  매 사  

 림어업 숙  사

 능원   능 사  

 · 계   립 사  

 단순 무 사    생   가사     무직 

처

 리      문가  사  

 사무 사  비스 사  매 사  

 림어업 숙  사

 능원   능 사  

 · 계   립 사  

 단순 무 사    생   가사      무직  



    

※ 등 지 : 각 란  당 가  경우에는 그  재 니다.
※ 주민등 : 각 란  당 가  경우에는 등 ( 내거 신고  또는 생연월

)  재 니다.
※ ①,②란  ⑤,⑦,⑨,⑩,⑪,⑫,⑭,⑮란  신고  가 재 , 나 지 란(③,④,⑥,⑧,⑬)  당 는 

사람만 재 니다.
※ 주민등 신고는 본 가 계등 신고 는  여야 니다.
②란 : 당사 가 양  경우 양  사  재 니다. 
③란 : 식에  등본  경우 립  재 니다.
④란 :「민 」 781 1  단 에 라  ․본   ∙본  는 가 는 경우에는 그

러  사실  시 니다.
⑤란 : 당사 들 「민 」 809 1 에  근 에 당 지 아니 다는 사실[8 내  

( 양  양   포 다)]  시 니다. 
⑥란 : 아래  사   가 계등 에  게 는  특   사  재 니다.
   - 사실상 계 결에  신고  경우에는 결 원      
⑦란 :  어야 니다.
⑧란 : 미  또는 후견 (2018. 6. 30. 지는 산  포 )  는 경우에 동 내  재

니다.
⑨란 : (신고  여  문)    주민등  재[ 수담당공무원  신 과 ]
⑩란 : 결  계없  실  가 결 (동거)생  시  날  니다.
⑬란 :  또는 취 가 었  사람  경우 그  재 니다.
⑭란 :  는 든 규   재  각   재  또는 퇴 는 

 업   당 에 “○”  시 니다.
⑮란 : 결  당시  주  직업   재 니다.

 리 : , 업, 단체또는그내  책과 동 , 지 (공공 업고 직 등)  
 문가  사 : 문지식   술  업무(과 , 료, , , , , 술, 스포  등)
 사무 사 : 리 , 문가 사 보 여업무 진(경 ,보험, 감사,상담․안내․통계 등)
 비스 사 : 공공안 , 신변보 , 료보 , ․미 ,   , 운 , 여가, 리   업무 
 매 사 : 업 동 통 상 나 비스 매( , 상 , 공공 등), 상 고․ 보등
 림어업숙 사 : 물 재 ․수 , 동물 식․사 , 산림 경 개 , 수생동․식물 식 양식 등
 능원 능 사 : 업, 업, 건 업에 과수공 사 여 계 비, 가공
 · 계 립 사 : 계 여 생산․ 립, 컴퓨 에 계 어, 운 비 운 등
 단순 무 사 : 주 간단 수공 사 과단순 고 상 체 는 업무
  가사: 업주  등    : 무복무 사병 , 직업 당    무직: 특  직업  없

첨   

※ 아래 1  가 계등 에  산  그 내   수 는 경우 첨  생략 니다.
1.  당사  가 계등  본 , 계 , 가 계  각 1통.

2. 동 [미  또는 후견 (2018. 6. 30. 지는 산  포 )  는 경우, 단 신고
 동 란에 재 고  또는 날  경우는 ]  후견  격  는 (

후견  에 후견  동 는 경우만)
3. 사실 계 재  재  어 신고  는 경우 그 재  등본과  각 1

[ , 립  경우 ( )   달  각 1 ].

4. 신고특 에   경우 심  등본   1 .
5. 사건본   경우

  - 식에   경우 :  립 건 비 (  경우 미 )  
 는 (여  또는 등 ) 원본 각 1 .

  -  식에   경우 : 등본 1    는 (여  또는 등 ) 
사본 1 .

6.「민 」 781 1  단 에 라  ․본   ∙본  는   경우에는 사
실  는 당사   1 .

7. 신 [가 계등 규 23 에 ]

 ①  신고
   - 신고   경우 : 신고   신

   - 신고  ,   경우 :  신   신고   신  또는 
공  또는 감 (신고  신  없  신고 에 신고   경우 공 , 신고

에 감 날  경우 감 )
   - 우편  경우 : 신고   공  또는 감 (신고 에  경우 공 , 감

 날  경우는 감 )
 ② 보고  신고( 등본에  신고)
   - 신고   경우 : 신

   -   경우 :  신  
   - 우편  경우 : 신고  신  사본

※ 신고  후견  경우에는 7  ②  에 후견  격  는 도      
께 첨 야 니다.

※ 사실 계 재  재  어 신고  는 경우에는  신고 (사건본 들  )
 신   신고  신 에 갈  수 습니다.


